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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천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4가단259467  손해 상( )

원       고 ○○

소송 리인 법 법인 아시아

담당변 사 

       고 남○○

소송 리인 법 법인 

담당변 사 규

변  종 결 2015. 5. 14.

 결  고 2015. 6. 4.

주 문

1. 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 이에 여 2013. 8. 8.부  2015. 6. 4. 지는 연 

5%, 그 다 날부 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  돈  지 라.

2.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 다.

3. 소송 용  90%는 원고가, 나 지는 고가 부담 다.

4. 1항  가집행   있다. 

청 구 취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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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 이에 여 2013. 8. 8.부  소장부본 송달일 지는 

연 5%, 그 다 날부 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  돈  지 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 단

 가. 인 사실

  1) 고는 2013. 8. 8.부  2014. 7. 9.경 지 스마트폰 어 리 이  카카 톡에 개

 단체 채 에  별지  재  같   게시 여 원고를 모욕 다.

  2) 고는 인천지 법원에  모욕죄  벌  1,000,000원  고 았다.

 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1, 2, 4 증(각 가지번  포함), 변  체  취지

 나. 단

  1)  인 사실에 면, 고  모욕  인 여 원고가 신  고통  당

이 명 므 , 고는  신  고통  자   자료를 지 함이 상당 데, 

 모욕  내용, 행  태양, 원고  고가  모욕  , 타 사  종합  

고 면 자료  액 는 2,000,000원  다.

  라  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 이에 여 2013. 8. 8.부  2015. 6. 4.

지는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에  돈  지  

가 있다. 

  2) 이에 여 고는, 원고가 고에게  욕  회  그 도가 훨씬 심 며 

사건  경 를 고   고   게시행 가 불법행 에 해당 다고 볼  없다고 

주장 므  살 건 , 고가 주장 는 사 만  고  행 가 법 이 조각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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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불법행 에 해당 지 아니 다고 볼  없 므 , 고   주장  이  없다.

2. 결  

  그 다면 원고  청구는  인 범  내에  이  있 므  이를 인용 고, 나 지 

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.
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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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일시 내용

1
☆☆아 ○○이 구  새 린지 린지 구  빨아주

니 좋다 데? 냄시는 안났나?
2 2013.11. ○○(노구리)는 신병자, 아니믄 새 리당 알 다
3 2013.2.17. 개지랄 다, 망구

4
○○, ☆☆?? 희들도 인간이냐?? 진짜루 개좃같  놈이

다. 말 ○○  ☆☆??
5 2013.8.7. ☆☆과  이상
6 여  탈북자 손들어 보 .. (생략) ○○ 말구  있나?
7 2013. 9. 25. ○○, ☆☆.. 등등.. 개씨 놈들

8 2014.1.18.

 종북장사 구 는 부엉이 ○○가 ○○ 일당들  그

러지 말고 북 가  싸우는게 어떨  싶다. 북 이 좋 면 북

가  살등가. . ○○, ○○, 이○○, ○○  북  

보냅시다
9 노구리 ○○ 간첩아 ?
10 2014. 1. 14. 조○○, ○○, ○○  푼이 나 닦구 있어라
11 2013. 8. 22. 그나 나 헐크 망  고소건 어떻게 지?
12 2013. 8.9. 신병자 .. 헐크~!!
13 2013.10.3. 죽  ... 에 들어가 라.
14 2014.7.9. ○○  산귀신

15 2014.7.9.
○○

아주 악질  도 는 놈들이지.
16 2014.10.12. 야동 차니 아침  깨우 ? 새 야동 본겨??
17 2014.10.10. 이 구  니?
18 2014.5.16. 그 망구는.. 믄 도  끊어~~

19 2013.5.29.
○○  망이라구 했다고 고소했습니다. 개가 웃  일이죠..  

59 면 당연  나이 아닌가요?

별지 


